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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위터 를 이용한 선거운동‘ (twitter)'
☞

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※

언제든지❏
선∘ 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

표시를 하는 행위

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․
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예비후보자 등록 후❏
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82 5「 」

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 임을 명시“ ” 하여

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․
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

선거운동기간 중❏
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
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

공직선거법「 」 제 조의 제 항에 따른82 5 2

선거운동정보 임을 명시하여 자신의“ ”

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∙

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

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 를 받은“ ” 팔로

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

선거운동정보 를 돌려보기“ ” (RT: Retweet)

하는 행위

언제든지❏
∘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
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
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
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․
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

선거운동기간 전❏
∘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
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∙

운동 내용 게시 행위

∘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 를 받은“ ”

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

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를 돌려보기“ ” (RT:

하는 행위Retweet)

선거일❏
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∘ ․
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

정∘ 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

게시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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